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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Disorders and Fitness for Work in Ko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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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Korea,
in order to present an alternative proposal for their work fitnes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statistics on th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 labor laws, and the literatures related with work fitness and vocational rehabili-
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Results: According to recent surveys, about 3 million people in Korea are likely to have men-
tal disorders which could lead to discrimination in social life and dishonor in occupational
career, either in the present or near future. Therefore, evaluation of work fitnes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are important. At present, work fitness for psy-
chiatric patients is evaluated without suitable guidelines regarding the kinds and severity of
mental disorders that impede work capacity. Furthermore, mental disorder-specific fitness for
work is not under consideration. 

Conclusions: It is true that most psychiatric patients have some limitation in performing their
job. However, judging from the results of some research, proper displacement, apprehension of
co-workers, and adjusted workplace could help them complete their tasks properly despite their
troublesome psychiatric symptomatology. The government must help all citizens to do their best
in their social life, and show a deep interest in the employment of all disabled people including
those with psychiatric disorders. Above all we have to change our attitudes and preconceptions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Some labor laws, which presently impede employment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need to be revised in their favor. Future work capacity evalu-
ation should be done on the basis of ability to function in the workplace rather than symptoma-
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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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와 건강의 지

표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

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사고에 관

해 대중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와 자세한 전후사정의 확인도 않은 채 대서특

필, 또는 과장보도를 하는 대중매체의 보도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편견

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재활에대해서 공론화하기도 어렵다. 

2 0 0 1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

이 정신질환·신경학적 관찰·약물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점증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이에

대비하여 정신보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노력부족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는 2 0 0 1년 건강의 날 주제를‘Stop exclusion-

Dare to care’로 정하여, 더 이상의 정신질환이나

뇌질환에 이환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

장을 한 바 있다.

정신질환은 노동 연령층에 매우 흔한 질환이다.

영국에서 Census and Survey의 Office of

Population 조사에 의하면 개인세대에 거주하는

1 6 - 6 4세 연령층의 7명 중 1명은 조사 수주 전에 불

안이나 우울 같은 몇몇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Meltzer 등, 1994). 노동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노동

인구집단은 비 노동 인구집단에 비해 더욱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건강 근로자효과). 

영국의 안전보건집행부(HS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해 간행된 1 9 9 0년대 노동력

항적조사(The Trailer to the 1990 Labor Force

S u r v e y )에 의하면 작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은 직업관련성 질환 중에서 근

골격계질환 다음이었고( T e a s d a l e과 Creed, 2000),

영국의 경우 모든 작업관련성질환의 1 / 3이며, 장기

결근의 2번째 주된 원인이고 조기퇴직의 2 0 %를 차

지한다(Glozier, 2002). 또한 영국에서는 1 5 ~ 3 0 %

의 근로자가 매년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우울

증 하나만으로도 영국에서는 1억5천5백만 작업일 손

실을 유발하며 모든 병가의 2 0 %를 차지한다고 한다

( K e r n s와 Lipsedge, 2000). 

정신건강에 대한 세계적 경향은 정신분열증 등 만

성 정신질환에 대한 시혜적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의 가벼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

료하고 예방하는 활동에도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2002).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질환의 만성적 성

격과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이 요구되며, 특히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단계인 취업이나 고용의 유지, 요양 후의 직

업재활 등에도 계속 이어지며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의 진입은 일반 장애인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주부의 정신질환 유

병률은 직장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G o v e와 Geerken, 1977), Brown과 H a r i s

( 1 9 7 8 )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우울증의 발생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건강근로자효과를 고려하

더라도 취업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독립

심, 경제적 능력과 자부심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현 실태와

질환별 업무적합성 및 직업재활에 관한 문헌과 현재

의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하며, 그럼으로써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편견과 선입감의 시정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되었으면 한다. 

정신질환의 현황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은 어느 시점에서도 인구집단

의 약 0 . 5 ~ 1 %가 앓는다(Kessler 등, 1994). 이들

은 모든 장애인질환 중 가장 차별이 되는 질환이다.

사실상 누구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자 6

명 중 1명, 남자 9명 중 1명이 전 생애에 걸쳐 정신

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K e r n s와

Lipsedge, 2000). 영국의 정신질환 이환율 조사에

서 어떤 시점에서 조사하여도 인구집단의 5 %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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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애, 2%는 우울삽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Jenkins 등, 1998). 평생유병률은 더욱 높아 미

국의 추정치는 주요 우울삽화는 17%, 공포증을 제

외한 불안장애는 2 0 %이었다(Kessler 등, 199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적 인구집단 5 %는 인생 중

한번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우

울증은 만성요통이나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과 마찬

가지로 장기간 동안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고 한다. 여자에서 남자

에서 보다 2 - 3배 정도 많으며, 보통 6개월 이내 호

전되나 극소수는 만성적으로 진행한다. 보통 단극성

이나 조증으로 진행될 평생위험도는 0 . 6 ~ 1 %이다

( C o n t i와 Burton, 1994). Kerns와 L i p s e d g e

( 2 0 0 0 )에 의하면 일반적인 인격장애는 망상형 인격

(전체 인구의 0.5~2.5%), 반사회적 인격(남자의

3%, 여자의 1%), 연극적 인격(2~3%), 강박인격

(1%)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나라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의 전반적 내용과

그 규모에대하여 따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다. 또

한 발표된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현재 고용에 관한

조사내용도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정신질환의 진단기준과 조사하고자하는 정신질환의

종류 및 범위의 차이와 질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

여 외적인 조사에 의해 잘 파악되기 어려운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

울대학교병원( 2 0 0 2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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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성과연령보정후정신질환의평생유병률(국립서울정신병원과서울대학교병원, 2002)

진단명 남자 (%) 여자 (%) 전체 (%)

담배사용장애 18.5 1.6 10.2

알코올사용장애 25.8 6.6 16.3

기분장애* 2.3 7.4 4.8

정신병적장애† 0.8 1.4 1.1

불안장애‡ 4.8 13.5 9.1

섭식장애 - 0.13 0.07

신체화장애§ 0.4 1.7 1.0

모든정신질환 38.7 23.9 31.4

담배사용장애제외 29.6 23.3 26.5

담배및알코올장애제외 7.1 19.4 13.2

* 기분장애: 주요기분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 정신병적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장애,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신체화장애: 신체화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

Table 2. 성과 연령 보정 후 정신질환의 일년유병률 및 추정환자수 (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2002)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추정환자수 유병률(%) 추정환자수 유병률(%) 추정환자수

정신질환* 4.2 691,474 13.3 2,127,025 8.7 2,818,506

불안장애 2.8 467,202 9.8 1,568,992 6.3 2,036,194

기분장애 1.0 140,327 3.8 565,366 2.3 705,693

정신병적장애 0.4 61,298 0.8 122,134 0.6 183,432

알코올사용장애 11.2 1,153,240 2.7 275,301 7.0 1,428,541

* 정신질환: 모든정신질환에서알코올사용장애와니코틴사용장애를제외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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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정신질환자의보호·취업·고용에관한법령및규정

보호·취업·고용 촉진 법률 및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정의) 장애인은신체적·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

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

정신적장애라함은정신지체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한다 .

제 8조(차별금지등)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정치 ,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

든영역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 ,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정치 ,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

제 1 9조(직업재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자신의적성과능력에따

라적절한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직업지도 ,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

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조(장애인의종류및기준 ) 별표2 기준

1.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발달이불충분하거

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의적응이현저히곤란

한자

2. 정신장애인: 지속적인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

복성우울장애에의한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혹은사회생활을

영위하기위한기능수행에현저한제한을받아도움이필요한사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1. 장애인이라함은신체또는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

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

는자를말한다 .

2. 중증장애인이라함은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로서대통령

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제 4조(사업주의책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채용·승진·전보및교육훈련

등인사관리상의차별대우를받아서는아니된다 .

제 1 3조(보호고용) 장애인중정상적인작업조건하에서일하기어려운장애인

을위하여특정한근로환경을제공하고그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보호

고용하여야한다 .

제 1 4조(취업알선등) 노동부장관은고용정보를바탕으로장애인의희망, 적성,

능력과직종을고려하여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을알선하여야한다 .

제 1 8조(취업후적응지도 ) 노동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은장애인의직업안

정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장애인에

대하여작업환경적응에필요한지도를하여야한다 .

제 2 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은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1 0 0분의2이상을고용하여야한다.

제 2 4조(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근로자

를고용하는사업주는그근로자의총수의 1 0 0분의 5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

이정하는비율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조(중증장애인의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규정의장애인중뇌병

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상지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근로·고용 제한 법률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 5조(질병자의근로금지·제한 ) 사업주는전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

하여병세가현저히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질병

에이환된자에대하여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 1 6조(질병자의근로금지)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기타정신질환에걸린

자’의근로를금지하여야한다 .

시행규칙제 1 1 7조(질병자의취업제한)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기

타정신신경계의질병이있는근로자는고기압업무에종사하지못한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불합격판정기준

1. 정신계통결함으로업무에적응할수없을정도의정신지체

2. 업무에적응할수없을정도의성격및행동장애

3. 업무에적응할수없을정도의정신병

4. 마약중독및기타약물의만성중독자및업무에적응할수없을정도의간질

선원법시행규칙제 5 3조제 4항별표 3 

승선이가능한일반건강진단의합격판단기준: 정신질환이없을것

도로교통법제 7 0조(운전면허의결격사유 )

1.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콜중독자



신과적 진단을 위한 면담도구의 한국어판( K - C I D I ,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 n t e r v i e w )을 이용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 5개

의 주요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평생에 한번 이상

질환에 이환되는 비율)은 전체 3 1 . 4 % (남자 3 8 . 7 % ,

여자 2 3 . 9 % )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1 . 6배 높다.

그러나 담배사용장애를 제외할 경우의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전체 2 6 . 5 % (남자 29.6%, 여자

2 3 . 3 % )이었다.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정신분열

증의 평생유병률은 1 . 1 % (남자 0.8%, 여자 1 . 4 % )

이며, 기분장애(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은 4 . 8 % (남

자 2.3%, 여자 7.5%), 불안장애의 평생유병률은

9 . 1 % (남자 4.8%, 여자 1 3 . 5 % )이었다(Table 1). 

또한 알코올사용장애와 담배사용장애를 제외한 이

들 주요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은 8 . 7 % (남자

4.2%, 여자 1 3 . 3 % )이며 역시 모든 질환에서 여자

가 남자보다 약 3배 이상이었고 지난 1년간 정신질

환에 이환된 사람은 남자 6 9 1 , 4 7 4명, 여자

2 , 1 2 7 , 0 2 5명으로 총 2 , 8 1 8 , 5 0 6명이었다(Table 2).

결국 우리나라 사람 약 3백만 명 정도가 현재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추정이가능하다. 

이선우 등( 2 0 0 1 )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6 9 . 8 %

가 무직 상태이며, 주부가 1 5 . 7 %임을 고려할 때 실

제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약 10.4% 정도에 불과

하다고 하며 경제활동의 대부분도 농·어업 근로자

와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취업

장애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도 자영업이 4 7 . 1 %로

제일 많았다.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이 3 7 . 5 %로 가장

높은 반면에 3 0년 이상 근무는 1 8 . 7 %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취업 욕구는 3 1 . 4 %로 나

타났으며, 희망 근무형태는 전일제가 68.8%, 시간

제가 3 1 . 2 %이었다. 정신장애인이 9 7 . 5 %가 직업훈

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신장애

인의 추정 유병률이 높고 취업 욕구도 비교적 왕성

한 반면에 그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또는 고용 중 겪

는 통과절차가‘업무적합성평가’이다. 사실 정신질

환이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거의 되지도

않는다. 취업이 되어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도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휴직이나 해고 등 고

용상태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

재해나 개인적 재해 후 요양 중 발현되거나 진단된

정신질환은 복직의 장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적합성평가가 질환별

직종별 업무적합성에 뚜렷한 판단기준도 없이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업무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

용유지가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법규의

보호도제대로 받지 못한다는데 있다.

법률적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장

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할당고용제를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고용규제 중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근로자 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벌금 또는

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동 시행령, 장

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관한 법률로 부

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Table 3).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 5조(질병

자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면‘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 1 1 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항에서는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 1 1 7

조(질병자의 취업제한)에서는 정신신경증·알코올중

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

는 고기압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채용신

체검사는‘국가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

하여’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불합격 판정기준

에는 정신계통 결함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

도의 정신지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및 업무에 적

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등이 나열되어 있어 다른

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을 해 놓았다.

또한 선원법 시행규칙에는 승선이 가능한 일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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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합격판단기준으로 정신질환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이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은 고

혈압, 당뇨병, 청력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 장애의 경

우처럼 명확한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 등에 근거한

채용전의 건강평가와 업무적합성 판단을 위한 구체

적 지침이나 기준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외는

아주 부실한 실정이며,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는 정신 질환에 대한 업

무적합성 평가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정신병, 정신

분열증, 마비성 치매 등과 같은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취업을 거의 제한하

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의 일환으로 볼 때 장애인 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4조(사업주의 책임) 2항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

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제 1 3조(보호고용)의‘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

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당

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신질환의 종류

나 그 중등도에 관계없이 단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

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

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심지어

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까지도 자신이나 타

인에게 큰 특별한 위험성이 나타난 적이 없어도 제

한을 받을 지경에이르렀다. 

정신질환과 업무적합성

업무적합성평가는 해당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당해 업무의 수행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

이다(Hainer, 1994). Cox와 E d w a r d s ( 2 0 0 0 )는

업무적합성의 의학적 평가시 위험성과 관련하여 고

려해야 할 원칙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별되는데 첫

째, 근로자 자신의 위험성(first-party risks)으로

업무로 인해 근로자의 상태가 악화될 것인가 둘째,

타인에 대한 위험성(third-party risks), 예를 들어

음식취급자의 감염전파와 같은 지역사회의 위험성이

있는가 셋째, 근로자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위험성,

예를 들면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가 갑작스러운 의

식소실이나 비정상 행동을 할 때의 위험성 등이다.

D a v i s ( 1 9 9 4 )에 의하면 위험성은 위해로 인해 일어

날 유해성의 확률로 표현되어야 하며, 무시할만한

위험성이란 연간 발생위험도가 1 0 0만 건당 하나 이

하를 말한다. 또한 업무적합성 평가는 단순히 질병

의 유무와 그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와의 관련성 속에서 당해 근로자의 질병상태 또는

감수성 요인 및 동료 근로자에 미칠 영향도 함께 평

가하는 것이다.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업무와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하므로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에 적합할 수 있으며, 반

대로 임상적 관점에서 별문제가 안 될 정도의 건강

이상도 특정업무에 의해 악화되거나 동료 근로자에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업무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Pruitt, 1995).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성도 다른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질환

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모두가납득할만한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얻거나 고용

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

며 평생유병률이 1 %나 되는 정신분열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1 / 5

은 완전히 회복되며 반수 정도만이 만성적으로 이행

하거나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간제 근무직 조차도 얻지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 u r n e r와 L i t c h f i e l d ,

1 9 9 8 ) .

각종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적

합성 여부를 검토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먼저 업

무수행과 고용 유지의 장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의 경우 조직화되지 못한 사고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반적 결여(음성 증상) 같은 증상이 망

상, 환청 등 같은 명백한 증상보다 고용에더 영향을

준다고 한다(Glozier, 2002). 또한 Massel 등

( 1 9 9 0 )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갖는 사람이 정신병적 특성이 없는

정신질환자(기분장애, 불안장애, 인격장애, 약물중

독)에 비해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며 정신병적

특성은 사고장해, 적개심, 의심을 유발하여 작업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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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매우 저하 시켰다고 한다. 취업에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환청과 편집적 망상, 집중력 장

애, 의욕과 동기 부족 및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이다

(Glozier, 2002).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는 질환이

진행되면서 업무에 관심이 없어짐으로써 취업에 방

해요인이 되기도 하나 정신분열형장애는 병전 사회

력이나 직업력이 좋고 회복시 기본적 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분열정동장애는 기분장

애 환자보다도 직업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Hurrell 등, 1998). 

우울증 및 불안장애는 명백한 개인적 장애 및 증

상을 보이는 흔하면서도 매우 뚜렷한 장애를 보이는

상태이다. 우울증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는 수면부족으로 인

하여 조증삽화를 겪을 수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

애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환에도 불구하고 성

공적인 고용을 예고하는 변수들에 대한 유의한 연구

는 아직 보기 어렵다. 정신치료적 및 약물학적 치료

둘 다 같은 효과적인 유지치료가 과거에 우울증을

앓은 사람에서의 재발률을 낮추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어떤 사람이 재발하는가를 추정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질환자는 의욕, 동기부족

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양이나 질이 저하된

다. 또한 집중력 장애로 운전이나 기계작동 작업은

위험할 수 있다. 말을 잘 하지 않고 집중하기가 어려

워 판단을 하는데 머뭇거리고 반응시간이 길어진다

( K e r n s와 Lipsedge, 2000).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훨씬 덜 채용될 것이며,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2배 병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되

고(Meltzer 등, 1995) 이는 특히 남자에서 더욱 흔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L a i t e i n e n - K r i s p i j n와

Bijl, 2000). 우울증을 갖는 사람은 작업을할 때 적

절한 작업을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 D e w a와 Lin, 2000). 조울증은 증상발작 사이기간

중에는 보통 괜찮으나 대부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

속되는 발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A n g s t와 Sellaro, 2001). 과민반응과 과대망

상의 조증 증상은 특히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

(Glozier, 2002). 우울증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낮은

자부심, 염세적 사고, 자신감 결여, 나약함 및 무력

감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은 사

람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취업이나 재취업시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K e r n s와 L i p s e d g e ,

2000). 

망상장애를 갖는 환자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폭력

적이 될 수 있어 작업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불

편해질수도 있다(Hurrell 등, 1998). 

불안장애는 범발성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포함한다.

K e r n s와 L i p s e d g e ( 2 0 0 0 )에 의하면 불안한 환자는

끊임 없이 근심하고 자제력을 잃을까 안절부절하며

간혹 다른 곳으로 탈출하고픈 충동과 함께 자신과

주변 상황이 부자연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범불안장

애 환자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일 만큼 매사와 일상생

활에 잘 대처하지 못할까 걱정할 뿐만 아니라 남의

비난에 대해 잘 견디지도 못하며 직장 업무와 건강

에 대하여도 과도한 염려를 한다. 광장공포증이 있

는 사람은 작업장을 옮길 수가 없으며 사회공포증

환자는 채용 면접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료나 고객과 관련된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강박장애는 성인의 2 %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 장기 예후에 관한 연구는 드무나 Mayou 등

( 1 9 9 3 )의 1 2개월간의 추적조사 연구에 의하면 2 0 0

명의 교통사고 희생자의 1 0 %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불안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불안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특정 상황이나 물체에 의해 발

생한다. 따라서 운전직이나 승객수송업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K e r n s와 L i p s e d g e ,

2000). 

일부 직업과 인격은 정신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으

로 알려져 있다.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

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회적 및 직업적 활동에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다. 강박성 인격은 요구도가 자주

바뀌는 업무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를 잘

헤쳐 나갈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작업이 힘들어지면

불안 또는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T e a s d a l e과

Creed, 2000). 수동적 폭력적 인격은 주위 동료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생활을 잘 하지 못하며 반사회

적 인격이나 망상 인격도 주위 동료나 회사, 공장 등

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Larsen, 1998). 

육체적 및 정신적 질환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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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업무적합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상술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업무수행상

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정신질환을 갖

는 사람의 6 0 %가 경제적 활동 중이었고 2 0 %만이

자신들이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Meltzer 등, 1995). 물론 실업률은 나라마다 노동

여건, 직종차이와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자료는 정신질환에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할 수도 있다.

F l o y d ( 1 9 8 2 )는 정신질환을 갖는 있는 사람은 직

무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고, 직무를 조정할수 있는

자유가있거나, 관리 감독이 명확할 때, 근무 분위기

가 신뢰적일 때, 혼자보다는 여러 명과 함께 일 할

때, 다른 동료와 비교하여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할

기회가있을 때,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훨

씬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정신질환으로 명백히 오랜 기간 입원을 한 사람

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에 외부 감독에 의존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도 고

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끄러움을 잘 타

거나 자기주장이 적은 사람은 직장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atts, 1983). Shepherd

( 1 9 8 3 )도 증상과 업무 능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업무 능력은 여러 종류의 직무 모두에 걸쳐 모두 가

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에 한함을 강조한바 있

다. Anthony와 J a n s e n ( 1 9 8 4 )은 만성 정신질환을

앓은 성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정신질환의 증상 정도,

진단명, 지능 및 적성 검사 수행능력은 미래의 업무

수행 정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고, 반면에 과거 취업력과 재훈련과정에 습득한 기

술 정도가 미래 업무 수행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었다. 그 외 관련요인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교분 능

력이나집중 능력, 인내심 및 판단이나 목표 달성 같

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이었다. 그리하여 증상과 업무 능력은 서로 무관

하며 환각 같은 정신 증상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

에서 잘 근무할수 있다고주장한 바 있다. 

또한 Simon 등( 2 0 0 1 )이 여러 연구를 검토한 바

에 의하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를 갖는 사람들도 잘

관리만 되면 산업의학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주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효과는 없다. Judd 등( 2 0 0 0 )은 우울삽화

가 치료된 후 종종 일시적 작업장애가 있으며 이는

추측하기로는 우울역치에 도달하기 직전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트레스질환으로 이행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질환자 1 0명 중 약 8

명은 우울삽화를 다시 경험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천식 같은 만성 질환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

른 연구( K e r n s와 Lipsedge, 2000)에 의하면 직장

으로의 복귀는 관리감독, 적절한 관계형성, 일에 대

한 열정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

정신질환자의 효과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다른 요

인으로는 자부심과 자신감 결여, 불안 및 대인관계

의 어려움이며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력 향상이 되

면 재활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고한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하는 이

면적 이유의 하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관심에 있

다. 즉 업무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에 대

한 위험 가능성으로 인한 것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예측불가능하

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본다(Crisp 등, 2000).

그러나 Swanson 등( 1 9 9 0 )에 의하면 현재 정신질환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약간 높은 폭

력성을 보일지라도 이는 젊은이나 보통의 약물남용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도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또한

불안장애,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을 갖는 사람들

은 폭력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작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정도와 동료와의 협력 같은 지엽적인 문제는 그

들의 질환보다는 개인의 인격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고 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잘 관리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격장애도 직업적 기능

을 매우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으나 작업장 규정을

잘 이용하면 관리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Glozi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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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용시설에 있거나 재가 치

료중인 환자나 재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현되었

거나 발생된 경우 직장 복귀도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

t a t i o n )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신보건영역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는다. 협의의 정의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인들이 갖는 사회

적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핸디캡을 지닌 정신장

애인들에게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을 갖게

하여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

는 치료적 중재를 의미한다( A n t h o n y와 L i b e r m a n ,

1986).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회복이후의 직업기능을 예측하

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1 9 6 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활

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 결과 일관되게 증

상, 진단적 범주뿐만 아니라 지능, 적성, 성격 등의

인자는 직업기능을 예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의

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태연 등,

2 0 0 1 ) .

작업기능은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의 행동과 관련

된 영역으로 이 기능의 손상은 정신분열증의 진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뚜렷한 향상

없이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결함이다(Carone 등,

1991).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직업활동은 경제

적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

과 사회적응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Munetz 등,

1993), 직업재활을 통한 환자들의 생산성과 독립성

의 회복은 사회와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 온 환자에

게 자존심을 회복시키고(Velligan 등, 1996), 차별

이나 주변의 압력과 같은 사회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 치료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황

태연 등, 2001). 

현재 미국 정신보건사업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

업재활프로그램으로는 첫째로 보스턴 의과대학의 모

형으로 고객중심의 치료와 기술훈련을 근거로 개발

된 것으로 환자의 선택과 만족을 중시하며 직업개발

과 직업탐구를 통해 참여를 증가시키고 직업적인 미

성숙을 극복하는 것이다. 둘째 모델로는 E d e n

Express 모형으로 대중 레스토랑 내에서 정신질환

을 앓은 환자들을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회사가

직접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 직업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직업재활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익히고 교정할

수 있으므로 적응력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빠르

다. 세 번째는 직업클럽 모형으로 직업수행기술보다

는 직업추구기술에 역점을 둔 강력한 행동요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장이 소재한 곳을 찾는 기술, 전회

이용 상담방법, 상담자 이용방법, 외모 가꾸기 등을

중심으로 직업추구기술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사회재활 모

형으로 단계화를 원칙으로 고용, 독립생활, 사회화

같은 삶의 영역에서 연속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며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신질환을 갖는 사람들을 작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인자는 직업적 결과를 좋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Ho

등( 1 9 9 8 )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주로 음성증상을 갖는 사람들

이 더욱 더 작업복귀의 가능성이 낮다는 증거가 있

다. 이러한 증상들이 작업장에서 필요한 많은 기능

적 요소를 해치고 더욱 명백한 증상들이 치료에 반

응을 한 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조증의 경우는 Strakowski 등( 2 0 0 0 )의 연

구에 의하면 조증의 첫 번째 발작 후 늦게 증상이 발

생하였거나 병전 고용상태가 좋았거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는 직업적 기능을 보다 잘 회복하였으며

질환의 증상은 거의 관계가 없었다. Muntaner 등

( 1 9 9 1 )의 연구에 의하면 목수, 도장공, 지붕가설공,

전기공, 배관공은 사무직에 비해 망상이나 환상을

2 . 5 8배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가정부, 청소

부, 세탁부 들은 사무직에 비해 4 . 1 3배 정신분열증

에 빠지기 쉽다고 하며, 판매직, 우편배달부, 교사,

도서관 사서, 상담직은 기분장애에 쉽게 빠질 수 있

다고 한다. 직업재활시 이를 참고로 하여 업무적합

성을 평가하면 적절한 직업 선택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재활에서 성공적인 고용상태로의 이행여부는

전반적 기능 정도, 과거의 좋은 고용력 및 고용에 관

한 관심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직업훈련으

로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한다(Macias 등, 2001). 또

232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5 권 제 3 호 2003년



233

한 작업장에서의 배치를 할 때 주변에서 약간의 도

움을 받는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사전 직업훈련을

한 후 취업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고용을 유발하

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rowther 등, 2001). 직업

수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임상적 예측인자는 보호작

업장(Sheltered workshop,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스템)에서의

업무적응 기술이었고, 특히 직장에서 타인과 적절히

어울리며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으

로 보고 되었다(Lysaker 등, 199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미국에서 수행된 것이어서 연금체계나

사회제도 및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문화적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육체적 및 정신적 질환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때 업무적합성 판단 및 직업재활은 어렵다. 관리태

도, 통상적 업무의 변화 범위 및 환자의 임상상태에

관한 세밀한 평가가 판단 결정에 선행되어야만 한

다. 간혹 의사는 환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확신

하는 관리자와 관리자가 제시한 어려움에 대하여 그

럴싸한 변명을 하는 환자 사이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판이한 태도를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

으로 쉽지 않고 사업주는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작

업을 시킬 수 없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Teasdale

과 C r e e d ( 2 0 0 0 )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

은 해결책은 때때로 증상이 호전되는가를 알기위해

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기회를 준 다음

에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후 환자의 작업 복귀가 가

능하게 하는 일상적 업무의 변경방법에 관해 토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실상 적절한 관리감독이 되

는 일상적 생산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개인의 판단

이 요구되는 숙련된 업무나 고급 기술직에 취업하는

것보다훨씬 쉬울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각각 장애인법( A m e r i c a n s

with Disability Act)이나 반차별 법률( D i s a b i l i t 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만성 장애가 있는 사

람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고용을 해야 하고 우리나

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법적으

로는 보장되어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보호고용은 보다 심한 증상이나 증후

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성적 또는 재발된 우울증을 갖

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적으로는 장기간 병가

를 한 근로자들은 직업치료, 직업재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하여 재활 치료함이 좋다(Kerns 및 L i p s e d g e ,

2000). 

동반질환은 중요한 논란거리이다. 최근의 K e s s l e r

등( 2 0 0 1 )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만

성적 신체질환이 병합되면 그것들의 각각을 단순히

더한 일수보다 많은 장애일수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면 정신질환을 갖는

사람들도 일반인이나 다른 형태의 장애인만큼 비슷

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한다(Glozier, 2002).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

구는 최근에 많이 수행되었다. 황태연 등( 1 9 9 5 )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의

추적 결과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척도인 주거환경,

가족관계, 대인관계, 직업, 건강, 재정, 여가활동,

자율성 등의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

는 차이를 보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에 관한 다변량 로짓분석(이선우 등, 2001)에 의하

면 교육연한이 길수록 취업보다는 실업 및 비경제활

동을 할 확률이 높으며,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할수

록 경제활동에 비해 비경제활동으로 남을 확률이 높

았다. 진단명이 정신분열증이 아닌 경우 비경제활동

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았고 정신분열증의

경우 사업보다는 취업활동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 정신분열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기능수행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때, 비경제활동에 남을 수 있을 가능

성은 높으며 오히려 취업에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직업재활은 극히 일부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

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낮병원, 낮활동 시

설의 절대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만성 정신질환자가

낮 동안 출퇴근하며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소도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정신재

활센터도 제대로된 곳이 없다. 

사실상 모든 현재의 정신질환은 업무에 영향을 준

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사회가 바라는 집

단적 생활규범을 따르게 하는 것만이 삶의 질 향상

을 지향하는 직업재활의 목적일수는 없으나 정신질

환자의 실존을 사회가 이해하며 사회집단이 스스로

의 기존 가치관이나 관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되고 있고, 변용찬 등( 2 0 0 2 )은 정신장

애인의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이충렬 등·한국에서의 정신질환과 업무적합성



개발, 직업정보망의 구축,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등의 여러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6 0년대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

서 경제발전에 주력해 왔다. 이제는 이제까지의 경

제발전에 걸 맞는 정신적 가치와 참여·나눔의 복지

를 해야 할 단계이다. 모든 국민이 그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

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 고용에도 모

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이고 국가의 정신적 도덕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부적

으로 건강하고 문명화된 나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

의 변화는 물론 노동관련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막는 모든 규정은 최소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처럼‘해당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성격, 행동 장애, 정신병’

등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관련 법규내의

취업제한 규정도 이와 유사하게 개정되어 정신질환

자의 직업재활을 법적으로 보호 하에 두는 조치가

시급하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인의 현황,

업무적합성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파악과 현행 관

련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정신질환의 유병률, 관련법규, 업무적합성

과 직업재활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과: 우리나라 사람 약 3백만 명 정도가 현재 정

신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업무적합성평

가 및 직업재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정신

질환에 대한 업무적합성평가가 질환별 직종별 업무

적합성에 대한 뚜렷한 판단기준도 없이 단지 정신질

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업무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거나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가 힘든 것이 현실이며 노동관련 법규의 보호도 제

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청력장애 등과 같

은 신체적 장애의 경우처럼 명확한 검사종류 및 검

사방법 등에 근거한 채용 전의 건강평가와 업무적합

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은 전무한 실

정이며, 어떠한 질환을 정신 질환으로 보며 어느 정

도의 증상 발현이 업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구체

적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결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여러 조

사에 의하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분명한 제한은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 적절한 배

치,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및 보호고용을 통한 관

리를 적절히 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정신 증상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에서 잘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국민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의 변화는 물론 노동관련 법률

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규상의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막는 모든 규정은‘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적

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취업이나 고용여부를 결

정’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을 법적으로 보호 하에 두는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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